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2서식] <개정 2014.2.28>

 제    호

이륜자동차제작증

자동차

의 표시

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

차종 원동기형식

차명(형식) 모델연도

총중량 승차정원

최대적재량 배기량(기통수)

색상 원동기마력

길이ㆍ너비ㆍ
높이 연료의 종류

제동장치 석면 사용여부   [ ] 사용       [ ] 사용안함

최고속도 25㎞/h 이상 여부   [ ] 이상       [ ] 이하

제작연월일    년     월     일

양도연월일    년     월     일 양도금액                     원

양수인

성명

(명칭)

주민(사업자)

등록번호

주소

   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

제작ㆍ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    월      일

제작

및

양도인

업체명

대표자
(서명  또는  인)

사업자등록번호

소재지

유 의 사 항

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"원동기형식"은 "전동기형식", "배기량(기통수)"은 "축전지 정

격전압/용량(V/Ah)", "원동기마력"은 "전동기 정격출력/정격회전수"를 나타냅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
